
사업주를 위한 출산·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제도(‘24년도)
 육아휴직 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
  ○ 지원 대상: 근로자에게 ①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, ②육아휴직 등을 

사용한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

  ○ 지원 기간
    ①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
    ②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(단, 육아휴직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

가산하여 최대 2년 지원)

  ○ 지원 내용 (‘22.1.1이후)

구분 지원 금액 인센티브

육아휴직
▶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
▶(특례)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

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월 200만원
없음

육아기 근로시간 
단축

우선지원: 월 30만원
‘22년부터 대규모 기업 지원 제외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1~3호: 10만원씩 추가지급

  ○ 신청 기간
①지원금 50% ②나머지 50%

육아휴직·육아기단축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
3개월 단위로 신청 근로자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날 이후 신청

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※ ’22년부터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

  ○ 지원 대상: ①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, 유·사산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새로 

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했으며, ②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복직한 

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
   ※ 고용조정 제한: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모든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

  ○ 지원 내용

    - ‘22.1.1 이후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월 80만원 (인수인계기간 최대 2개월 × 월 120만원)

  ○ 신청 기간
①지원금 50% ②나머지 50%

출산휴가·육아기단축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

3개월 단위로 신청
출산휴가 등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날 이후 신청

 제출 서류
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, 사업주 확인서, 출산휴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(인사발령문서, 휴가원 등),

복직원,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출생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등

   * 담당자 검토 하에 추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 신청 방법

  ○ 신청서류 :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, 관련 증빙자료

  ○ 신청방법 : 온라인(고용24 www.work24.go.kr) 또는 우편·방문 제출(관할 고용센터)

※ 문의
○목포고용복지+센터 기업지원팀 (☏061-280-0589)
○해남고용복지+센터(해남, 강진, 장흥) (☏061-530-2905)

http://www.work24.go.kr

